
2022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

1. 목 적

2022 회계연도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

지방자치법 제150조(결산),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

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추천에

의하여 의회의 의결로써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함.

2. 검사위원의 수 : 3명

◦ 구의원(대표위원) : 1명

◦ 의원 이외의 자 : 2명(세무사)

3. 선임 대상자

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 격 비고

대표위원 정순기 50.03.07. 시흥대로73길 70(시흥동)
금천구의회 구의원 02-2627-2779

위 원 김현호 62.12.10. 금천구 두산로 70 B동 2201호 세무사 02-830-4200

위 원 장주희 80.09.03. 금천구 두산로 70 A2405 세무사 02-2038-9993

4. 검사기간

◦ 검 사 기 간 : 2023. 4. 3. ～ 4. 22. (20일간)

◦ 의견서 작성 : 2023. 4. 23. ～ 5. 2. (10일간)

5. 선임근거

◦ 지방자치법 제150조(결산)

◦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(검사위원의 선임)

◦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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